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31318호(2006. 10. 2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 리 856번지외 19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7층 ~ 14층 2개동 총 131세 및 부 복리시설(근린생활 시설은 차후 별도 분양예정)
■ 공급 상 및 공급금액

◆ 상기 공급(분양)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층별, 향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동주택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동주택의 공급금액은 옵션품목을 제외한 금액이며, 옵션항목 설치선택시 해당금액만큼 증가함.

◆ 상기 세 별 계약 면적에는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 별 지하주차장에 한 금액이 상기 공급(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납입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납

부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1층 또는 2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 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출(총분양금액의 50%이내)에 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신 납부함.   

단, 출미신청자 도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현금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면적단위 : ㎡ , 금액 : 천원)

88,068

88,068

62,156

울산 구 강변디아채 입주자 모집공고

○ 공동주택(아파트)

■ 발코니 확장금액(별도 계약품목)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공급종류별 신청자격

○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6. 10. 26)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 주로서 만20세미만 직계자녀 3명이상을 둔 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함] 

◆ 주택공급 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한 특별공급세 수 : 35평형 1세 , 45평형 3세 , 총 4세

◆ 신청일 및 장소 : 2006. 10. 31(화) 10:30~16:00 당사 견본주택

◆ 추첨일시 및 장소 : 2006. 11. 02(목) 14:00 당사 견본주택

◆ 신청서류(견본주택에 제출)

- 특별공급신청서, 배점기준표(신청서는 당사 견본주택비치)

-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세 주와의 관계입증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시“세 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 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 주 성명

및 관계”에 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양의 3%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미성년자수(40점), 유아자녀수

(10점), 세 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등 5개 항목의 배점 점수를 종합하여 점수 순(100점만점)에 따라 상자를 선정하며, 동

일 점수인 경우“미성년자수, 세 주연령순(연월일계산)으로 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세 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공급하는 물량)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06. 10. 26)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 주(무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 주) 또는 20세이상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

◆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

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당 주택부지는 투기과열지구내 위치하여 무주택우선공급 및 분양권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세 2주택이

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 원전원 포함)는 1순위(무주택우선공급 포함)청약이 제한됨(2순위청약신청은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한 경우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

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각실 앞 발코니) 평 수 비용(VAT 포함)

35평형
A 거실+침실3 5.09평 6,000,000원

B 거실+침실3+침실2 6.54평 7,200,000원

45∙49평형
A 거실+침실3+침실2 5.15평 6,200,000원

B 거실+침실3+침실2+침실4 6.46평 7,300,000원

민

주

택

무주택
우선
공급

85㎡ 이하

1순위

85㎡ 이하

전주택형

2순위

3순위 85㎡ 이하

85㎡ 이하

전주택형

울산광역시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
역시 거주자
(2006.10.25

일 까지
전입)]

2006.
10.31(화)

�접수 장소 :

무주택우선공
급 및 1∙2순
위자는 청약
통 가입은행
에서 민 주
택 공급신청
서를 교부받
으신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함.

�접수 시간 :

10:00
~

16:30

�추첨장소및일시 :

당사견본주택
2006.11.02(목)

14:00

※당첨자 명단은 상
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
며, 개별 서면 통지
는 하지 않음(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
으니 이점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2006.10.31(화)
~2006.11.1(수)

2)순위별 신청자격 / 공급일정 및 공급장소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호수 추첨및당첨자 발표

� 다음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 세 주에게 공급세 의 75%를 우선 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 세 주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 자격이 1순위 되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원 전원 포함) 및 세 별 주민등록표상 세 원 전원의 당첨 사실 포함]

된 사실이 없는 세 에 속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또는 102㎡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 ’80.08.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 저축에 가입하 거나 ’81.0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 1순위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가입하여각주택형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으로변경후신청일현재 1년이

경과한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원 전원 포함) 및 그세 별 주민등록표상 세 원 전원의 당첨

사실이 있는세 에 속한 분

- 2주택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원전

원포함) 및 세 별 주민등록표상 세 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 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사항 참조)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 중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전용 주거공용 소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06.11.28 ‘07.02.10 ‘07.05.10 ‘07.08.10 ‘07.11.10 ‘08.02.10 ‘08.05.10 입주시

계약금 중도금

아

파

트

181,621 243,777 12,188 12,188 24,377 24,377 24,377 36,567 18,285 18,285 73,133

184,832 246,988 12,349 12,349 24,698 24,698 24,698 37,048 18,526 18,526 74,096

194,072 256,228 12,811 12,811 25,622 25,622 25,622 38,434 19,219 19,219 76,868

169,926 232,082 11,604 11,604 23,208 23,208 23,208 34,812 17,407 17,407 69,624

172,061 234,217 11,710 11,710 23,421 23,421 23,421 35,133 17,568 17,568 70,265

175,146 237,302 11,865 11,865 23,730 23,730 23,730 35,596 17,798 17,798 71,190

182,265 244,421 12,221 12,221 24,442 24,442 24,442 36,663 18,332 18,332 73,326

235,823 323,891 16,194 16,194 32,389 32,389 32,389 48,583 24,293 24,293 97,167

241,723 329,791 16,489 16,489 32,979 32,979 32,979 49,469 24,735 24,735 98,937

246,832 334,900 16,745 16,745 33,490 33,490 33,490 50,236 25,117 25,117 100,470

256,570 344,638 17,231 17,231 34,463 34,463 34,463 51,696 25,850 25,850 103,391

235,823 323,891 16,194 16,194 32,389 32,389 32,389 48,583 24,293 24,293 97,167

241,723 329,791 16,489 16,489 32,979 32,979 32,979 49,469 24,735 24,735 98,937

246,832 334,900 16,745 16,745 33,490 33,490 33,490 50,236 25,117 25,117 100,470

256,570 344,638 17,231 17,231 34,463 34,463 34,463 51,696 25,850 25,850 103,391

116.012
35 84.9487 31.0630 116.012 32.0578 148.0695 50.6685 13

(35평형)

149.475
45 120.3622 29.1130 149.475 45.4219 194.8971 50.6755 107

(45평형)

162.982
49 120.3622 42.6195 162.982 45.4219 208.4036 73.8056 11

(49평형)

구

분 계약면적
지지분 공급세 수 배치 층수 층별 세 수

지비 건축비 계

잔금

2층 1

기준층 4

최상층 1

1층 1

2층 1

기준층 4

최상층 1

1층 6

2층 8

기준층 85

최상층 8

1층 1

2층 1

기준층 8

최상층 1

남서향 7

북서향 7

남향 11-14

남향 11

주택형

(평형)
TYPE 세 별 공급면적

공급금액(분양가격)세 별 계약면적(㎡ )

기타공용
면적



- 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추가 제출.

◆ 3순위 당첨자에 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체됨.

◆ 3순위 청약자에 한 환불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입주자 선정 방법 및 호수 결정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06. 11. 07 ~ 2006. 11. 09 (3일간, 0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문의전화 : 052-276-6662)

◆ 공동주택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

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 세 발생시 예비당첨자를 상으로 2006. 11. 09 오후 17시00분까지 견본주택에 입장하신 분에 한하여

예비당첨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불참시 동호수 추첨 포기의사로 간주함.

■분양 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계좌 : 국민은행 울산지점 851801-01-562542 예금주 한토지신탁(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은행 및 타방법으로 납부하 을 경우 분양 금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무효로 간주함.

■계약시 구비사항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입주 예정일 : 2008년 9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 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계약 조건 등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2002년 9월 5일 이후 가입자중 세 주가 아닌 분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 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 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원 전원 포함) 및 세 별 주

민등록표상의 세 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한 것으로 간주

하며, 사업주체에서 사업변경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사항에 해서도 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금융기관 중도금 무이자융자 또는 이자후불제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출여부가 결정되어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기관 중도금 무이자융자 또는 이자후불제는 계약자의 명의로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출받아 입주지정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

또는 납하고 최초입주지정일로부터 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함.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에 해서는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포함)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당해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분양권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 된 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거주 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조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평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제3순위 청약신청금에 한 환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입주자로 선정(공동주택 3순위 당첨자 제외)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이상 아파트 전체에 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이중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

◆ 분양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경과기간 및 요건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 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평형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 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 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평형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 0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 1순위 자

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 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 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 원 포함) 및 세 원 전원이 소유

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부 등본상 등기 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 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 3자녀 이상 무주택 특별공급 : 각 평형별 3%범위내에서 울산광역시 무주택 거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며, 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 청약접수함.

(순위별동시접수할 경우 선순위 마감시 차순위접수자는 무효처리됨)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 접수 결

과 미달된 세 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제1∙2순위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급신청서를 교부받으신 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 함.

■공동주택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공동주택 3순위자 청약신청금

■공동주택 3순위자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계약일기준 금융기관 익 업일(2006. 11. 10) 이후(시간 : 09:30 ~ 16:30 단, 토요일 및 공유일은 금융기관 휴뮤관계로 환불이 불가함)

◆ 환불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리 환불시 추가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금환불 위임용) 1통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민 주택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 통

무주택

우선 공급

및 1순위

제3자 리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순위 확인용 공급신청서(1∙2순위에 한함)

◆ 청약예금, 부금통장(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제1∙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등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 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국내 거주 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세 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 이상 세 주

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주민등록등본으로 5년이상 세 주 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 예정자로서 세 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 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 주택소유현황서약서(당사견본주택 비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장소 비치)

- 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리신청자의 인장

구 분 전 주택형 신청금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가능한 한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사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일반공급 상장와 함께

공개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결정하고 특별공급물량에 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별도

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지역 일반 제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 에 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신청자 입회하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호수를 결정함.

◆ 주택형별 공급세 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 또는 계약취소 세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며,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고함.

민 주택

구 분 신 청 방 법

◆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계약시의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비치)

- 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주택에 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장등본(가옥 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

- 그 외 주택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구 분

공 통

제3자

리계약시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1순위 당첨자중 해당자)

구 비 사 항

◆ 주택공급 신청접수증(공동주택 경우에 한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2통

◆ 계약금(가능한 한 계약금은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3순위 당첨자의 경우 청약신청금 수증

구 분 구 분 사 항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처리 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록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도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과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 보존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피한 관할관청 인∙허가 사정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및 출중도금 납이자를 공제 또는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또는『형』란은평형으로기재하지말고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기재하여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바람.

◆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신 법정단위인(㎡)로만 표시하 으니 신청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 출중도금 중 일부(공동주택공급에 한하며 분양가의 50%임)의 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납부 또는

납하며 잔금납부 및 입주전까지 납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단, 출 미신청자 또는 계약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출이 불가할 시에는 분양

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현금 납부하여야 함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견본주택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 할 수 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 및 별도계약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미포함 되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 간 조건(발코니확장, 미확장세 의 상하, 좌우배치)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 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 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화훼시설의 사토(흙) 및 수목은 입주자가 별도 식재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상태의 평면 및 마감이며,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내, 외장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관계법령등에 적합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 별로 행위허가(신고)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

◆ 당 아파트는 각 동별, 라인별, 층별로 옹벽이 설치되어 조망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항에 하여 계약자는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일체

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해서는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은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구조변경시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음.

◆ 주택감리 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한 입주자사용점검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에 따름.

◆ 주택법시행규치 제11조 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비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일부 옵션품목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모델하우스내부 전실장 등 일부가구소품 등은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입주자 사전 점검(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에 의거 점검)

◆ 입주예정일 약1~2개월 전에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감리 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하여 실시

◆ 점검기간 : 2일이상

◆ 사전점검 안내문 : 사전점검 이전일까지 개별통보 예정임.

■감리자 및 감리 금액

∙건축감리 :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    감리금액 : 398,399,981원(VAT별도)

∙전기감리 : (주)청암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35,000,000원(VAT별도)

∙소방감리 :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25,000,000원(VAT별도) 

∙통신감리 : (주)무림설계기술단 /    감리금액 :  15,000,000원(VAT별도) 

■연 보증사 : 한주택보증(주)

■ 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 보증내용

■ 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 상 제외 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

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제4항제3호의기준공정[아파트인경우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제외한다)의 50퍼센트이상이투입되고동별건

축공정이30퍼센트이상인때, 연립주택및단독주택인경우지붕의구조가완성된때를말한다]후에납부하여야할입주금을기준공정전에 납부한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채권자가 출받은 입주금 출금의 이자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시행자 : 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동 944-31

■시공사 :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230111-007118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2-2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6-9,10번지

■분양문의 : 구 강변디아채 견본주택(TEL : 052-276-6662)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29,841,492,000 제01282006-101-0016400호(No.제 002054호)




